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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가운데 

실제 공공건설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와 순공사원

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에서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값의 98% 미만

인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가 될 수 없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지난해 11월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을 낙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

에 들어간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순공사원가는 공사의 적정 수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투입돼야 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비용이다. 

그러나 그동안 순공사원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순공사원가를 밑도는 무리한 덤핑입찰이 

이어졌고, 공사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우리나라 공공공사 평균낙찰률은 순공사원가 대비 77∼80% 수준으로, 미국(93%), 일본(9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순공사원가의 98%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인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이달 말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적용 방식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 공식은 단순히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으로 구성된 순공사

원가와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의 98%가 아니라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인‘사정

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순공사원가와 순공사원가의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80억원, 사정률이 101%라고 가정할 경우 98% 

미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80억원의 101%인 80억80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의 98%인 79억1840만원 미

만으로 투찰하게 되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의 핵심은 예정가격 사정률을 곱한 값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입찰참가업체들이 예측 불가능한 선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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